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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
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 토    보    고

1. 발의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가. 발의일자 : 2019년 6월 24일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 3일

3. 제안 이유
○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

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･군수의 업무위탁 
규정,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가.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정의 등 신설(안 제2조, 안 제6조)
나. 도지사 및 시장･군수의 업무위탁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다.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또는 업무의 확인･검사규정 신설
   (안 제11조의2)

5. 검토의견
○ ‘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’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



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･군수의 업무위탁 
규정,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
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
